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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   김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「2023회계연도 

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·예비비 지출 승인안」심의 및 의결과 관련하여 

김기남 위원의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에 근거한 자발적인 회피 

신고에 따라 해당 위원의 결산·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회피 

허가 여부를 의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  가. 「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·예비비 지출 승인안」회피

3. 참고사항

 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

    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·기피 신청)

    - 지방자치법 제82조(의장이나 의원의 제척)

   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(제척과 회피)

  나. 회피 신청서 : 붙임 참조


